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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 중특허법조문노트 초판(2021 ) 1쇄 – 정오표

내용추가 및 오류 정 (2021  4월 13  기준)

2021년 3월 19  발행된 조 중특허법조문노트 (2021년) 1쇄  가(보 ) 내  및 탈  

등  리한 표  게재합니다. 수  및 가된  치란에 표 해 두었습니다.

가 로 내  발견되는 로 본 표가 업 트될 니다.

<조 중 특허법 조문노트_초 (2021년), 1쇄>

페 지
[ 치]

추가⋅ 정 前 추가⋅ 정 後 정내용

p. 4

제10조 ①항

첫번째 줄 이후

제10조(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령 등) ① 특

허청 10) 또는 145 1 ~ ( 후 본문 

누락)

제10조(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령 등) ① 특

허청 10) 또는 145 1항에 라 ~ 

할  다.

② 특허청  또는 심  ~ 할  

다. <개  2019. 12. 10.>

③ 특허청  또는 심  ~ 할 수 다. 

누락내용

보충

(적용예시)

제10조(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령 등) ① 특허청 10) 또는 145 1

항에 라 지 된 심 ( 하 "심 " 라 한다)  특허에 한 

차를 밟는 가 그 차를 원  수행할 수 없거나 술심리(口述審

理)에  진술할 능력  없다고 되는 등 그 차를 밟는  당

하지 아니하다고 되  리  선 하여 그 차를 밟  것  

할  다.

② 특허청  또는 심  특허에 한 차를 밟는  리  

그 차를 원  수행할 수 없거나 술심리에  진술할 능력  없

다고 되는 등 그 차를 밟는  당하지 아니하다고 되  

그 리  바꿀 것  할  다. <개  2019. 12. 10.>

③ 특허청  또는 심  1항 및 2항 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

 리하게 할 것  할 수 다. 

④ 특허청  또는 심  1항 또는 2항에 라 리   

또는 체 령  한 경우에는 1항에 른 특허에 한 차를 밟

는  또는 2항에 른 리  그 에 특허청  또는 특허심

원 에 하여 한 특허에 한 차  전부 또는 부를 무 로 할 

 다. <개정 2019. 12. 10.> [전문개정 2014. 6. 11.] [제목개정 2019. 12. 10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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